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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행정국 인력개발과 김희갑
2133-5750

김인겸
2133-5770

최준선
2133-5781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

총사업비 총
311,632천원

[국비] [시비]
311,632천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

○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지원함으로써
사기 진작 도모

○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다가 순직하거나
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 위로

○후생복지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

사업형태 ☑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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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
312,040

(x-)
312,040

(x-)
311,632

(x-)
△408

(x-)

사무관리비 (x-)
2,040

(x-)
2,040

(x-)
1,632

(x-)
△408

(x-)
△20

기타보상금 (x-)
40,000

(x-)
40,000

(x-)
40,000

(x-) (x-)

포상금 (x-)
270,000

(x-)
270,000

(x-)
270,000

(x-) 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
-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격려금 지급 및

무이자융자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
○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
-공무수행 중 순직(공무상 사망 포함)한 공무원의 유가족 위로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사무관리비

○후생복지심의회 운영 = 1,632천원

- 위원회 참석수당
100천원*5명*3회*0.8

= 1,200천원

- 위원회 운영경비
180천원*3회*0.8

= 432천원

기타보상금 ○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
20,000천원*2건

= 40,000천원

포상금

○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= 270,000천원

-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
3,000천원*80명

= 240,000천원

- 융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= 3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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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후생복지위원회 운영
-후생복지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

□ 사업근거
○ 제법령상 근거
- 지방공무원법 제77조
- 서울특별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제7조 및 제8조
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-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(인력개발과-4951, ʼ16.3.7)
-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(인력개발과-11976, ʼ16.5.30)

□ 사업내용
○ 사업기간
-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: 2017. 3월~12월
-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: 2017. 1월~12월
-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: 2017. 1월~12월

○ 사업내용
-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: 질병 및 재난, 기타 사유 등으로 생활이

어려운 공무원 격려
-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; 순직 및 공무상사망

공무원(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자) 유가족 위로
-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: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, 각종

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
○ 총사업비
-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: 270,000천원
-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: 40,000천원
- 후생복지위원회 운영 : 1,632천원

□ 사업추진절차
○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
-지원신청
▹본인 직접신청 또는 부서추천
-생활실태 조사
▹주변 여론수렴, 비위여부 조사 등
▹구성 : 4급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7~8명
▹심의내용 : 지원대상, 지원규모 심의·의결
-격려금 지급 및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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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311,632

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2017.03~2017.12 270,000 연2회(상·하반기)

순직공무원 등 유가족
위로금 2017.01~2017.12 40,000 순직 및 공무상사망 공무원 발생시

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2017.01~2017.12 1,632 위원회 개최

▹본인계좌로 지급
○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
-유족보상금 청구
▹소속부서에서 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
-유족보상금 결정통보
▹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 결정
-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청구
▹소속부서에서 인력개발과로 청구
-위로금 지급
▹유가족 계좌로 입금

○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
-위원회 개최
▹시기 : 연2~3회
▹개최시기 : 정기회(1회) 및 임시회(안건발생 시)
-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
▹구성 : 위원장(행정국장)외 위촉직 11명
▹심의내용 :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심의·의결

2014년도

○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: 격려금 68명, 134,000천원/무이자융자

2명, 24,000천원

○순직공무원 등 위로금 지급 : 1명 20,000천원

○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최 : 1회

2015년도 ○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: 격려금 64명, 266,18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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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
○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가 순직(공무상 사망 포함)한 공무원의

유가족 위로
○후생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

○순직공무원 등 위로금 지급 : 2명 40,000천원

○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최 : 3회

2016년도

○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: 상반기 격려금 53명,

122,660천원/무이자융자 1명, 30,000천원

○순직공무원 등 위로금 지급 : 1명 20,000천원

○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최 : 3회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-)

275,835
(x-)
0

(x-)
0

(x-)
275,835

(x-)
275,659

(x-)
0

(x-)
176

2014
(x-)

277,875
(x-)
0

(x-)
0

(x-)
277,875

(x-)
254,523

(x-)
0

(x-)
23,352

2015
(x-)

312,040
(x-)
0

(x-)
0

(x-)
312,040

(x-)
309,397

(x-)
0

(x-)
2,643


